
① 정책사업명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개정안 입법 추진

② 추진배경

○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국적 확산 유도 및 독립성 확

보, 감사의뢰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

○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, 긴급구조금 제도 신설 등을

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, 비위면직자 제도 정비

③ 사업개요

< 주요내용 >

○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고, 연임제한 폐지

○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해촉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

○ 감사원 이외에 ‘관계행정기관의 감독기관 등’에게도 감사
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정

○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관련 대상업무 추가 

○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

○ 신고사건 송부제도 상향입법 등 

○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각하 결정 통보절차 개선

○ 공공기관 책임감면 범위 확대

○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긴급구조금 제도 신설

○ 포상금등 중복지급 금지

○ 신고내용 및 피신고자 관련 비밀보장 강화 

○ 신분공개경위확인 시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
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

○ 포상금 환수규정 상향입법등 

④ 사업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⑤ 담당자
부서장 : 김남두(3급)

담당자 : 이하윤(6급)

⑥ 선정기준 법령 개정사항 ⑦ 사업기간 2020. 3. ~ 2020. 10.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

 <그간 주요 추진내용>

○ 입안 및 내부 의견조회
‘20.4.1.
∼‘20.4.8.

김남두 과장
이하윤 주무관
이진석 과장
박희정 서기관
송영희 서기관
박혜경 과장
전인혜 사무관
임진홍 과장
강우성 사무관


